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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하이테크밸리 주택/상업/지원용지 분양공고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생활대책용지 선공급 후 분양예정으로, 금회 공고에서 제외합니다. 

1. 분양토지 및 분양방법

구분 용도지역 필지수 면적
(㎡)

예정금액
(백만원)

입찰보증금 분양방법

단독주택
(점포겸용) 제1종 일반주거 10 필지당

240~285
필지당

124~152

입찰금액의
5% 이상

경쟁입찰

근린생활시설 준주거 12 필지당
545~743

필지당
679~941

상업용지 일반상업 22 필지당
900~1,959

필지당
1,300~3,436

지원시설용지 준공업 15 필지당
1,162~3,085

필지당
769~1,586

주유소
일반공업
준공업
일반상업

3 필지당
750~3,000

필지당
1,003~1,341

주차장
준공업
일반상업

제1종 일반주거
6 필지당

1,111~3,085
필지당

498~2,489
 

※ 분양토지 위치도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라고 한다) 온라인 
청약시스템  (http://land.kwater.or.kr) 분양공고에 게시된 자료 및 붙임1. 분양토지 세부내
역과 붙임2. 분양토지 위치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제한 등은 공고문의「10.유의사항」과 붙임3. 건축물의 허용용도에 관한 내역, 지구
단위계획(별첨)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분양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분양 공고 ‘23.05.23(화)∼06.01(목) 신문 및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http://land.kwater.or.kr)
입찰 신청 ‘23.05.29(월) 09:00

∼ 06.01(목) 13:00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 회원가입 후 참가 신청 가능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참가신청시 부여
 - 입찰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완료후 가능

입찰보증금 납부 ‘23.05.29(월) 09:00 
∼ 06.01(목) 14:00

입찰서 제출 ‘23.05.29(월) 09:00 
∼ 06.01(목) 15:00

개 찰 ‘23.06.01(목) 16:00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당첨자 발표 ‘23.06.01(목) 17:00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분양계약 체결 ‘23.06.05(월) ∼ 06.08(목)
(평일 10:00 ∼ 17:00)

K-water 구미사업단
(구미시 첨단기업 1로 5, 옥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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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일정은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상에 표시되는 시스템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분양일정은 
변경․지연․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평일 10:00~17:00)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3. 분양 신청자격 

 가. 실수요자(분양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단, K-water 임직원, 임직원의 배우자․ 및 임직원의 부모․자녀는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4. 신청방법 및 낙찰자 결정

 신청절차 공동인증서 확인 → 공고문 확인 → 약관동의 및 토지매입신청 유의서 확인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 입찰보증금 입금 → 입찰서 제출 

 가. 입찰신청 : 온라인청약시스템(http://land.kwater.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회원
가입 후 가능하며(방문접수 불가능), 공고된 기간 내 입찰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1)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전에 온라인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 및 공동신청인 전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 신청(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공고된 입찰서 제출기간 종료와 동시에 온라인청약시스템 상의 입찰서 제출 또한 
마감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참가자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신청서 등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거나 암호화된 값을 복호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신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나. 낙찰자 결정 : 개찰은 공고된 개찰일시에 온라인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지별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단독응찰 포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 신청시 신청인이 입력한 
숫자를 이용한 자동 난수 발생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2) 입찰결과는 개찰당일 18:00까지 온라인청약시스템의 [마이페이지–나의참가현황]에 
게시되어 개별적으로 확인가능 하므로 별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본인이 입찰참
가한 토지에 한해 입찰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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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 대표자 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므로,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미리 
공인인증기관(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우체국, 
상공회의소, SC제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공
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찰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온라인청약시스템 이용
약관 등에 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온라인청약시스템(http://land.kwater.or.kr)에 게시
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
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였더라도 접수증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게 입금하시면 개찰에서 제외
되오니 입금하신 후 반드시 [마이페이지]의 [나의참가현황]에서 입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분양일정은 변경, 
지연,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서 제출 후부터 납부 가능하며, 신청시 필지별 입금계좌를 별도로 
부여 합니다. 1개의 계좌에 여러 건의 보증금을 입금하는 등 신청자의 착오로 보증금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에도 그 입금액의 반환은 개찰일 이후 공지된 
환불 기간내에만 가능하며, 반환시 신청자의 환불계좌 오류등에 따른 환불금 지급오류·지
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은 온라인청약시스템 상에 표시되는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반환,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계좌(접수증에 기재)는 입찰신청서 접수시 개별 부여되고, 부여
된 입금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납부기간 내에 입금해야 합
니다.(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

   1)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 아님)의 5% 이상입니다. 입찰금액은 입
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각 건별로 부여된 납부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하며, 여러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합하여 1필지에 분양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부여된 입금계좌에 분할하여 입금한 금액은 합산되나, 납부 마감시간 이후 및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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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서 제출 이후에 입금한 금액은 입찰보증금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입금
을 완료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신청자가 타인이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잘못 입금한 경우에도 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부여받은 계좌로의 입찰보증금 이동이나 입찰보증금 환불 등은 불가하며, 해당 필지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을 완료해야만 신청이 유효합니다. 오류입금
액은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토, 일 및 공휴일 제외)에 반환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이체(가상계좌 입금처리 완료) 지연에 따른 입금 시간 경과로 
분양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고, 입금 후 은행의 전산처리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시간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금하시기 바라며, 우리 
공사에서는 입금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였더라도 접수증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게 입금하시면 개찰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입금하신 후 반드시 [마이페이지-나의참가현황]에서 입
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이후에는 입찰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한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반환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고, 낙찰자 
이외 입찰보증금은 신청인이 입력한 환불계좌로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토, 일 및 공
휴일 제외)에 순차적으로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신청 접수시 신청인이 기재하는 환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환불금의 오지
급 및 지연 지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동일 계좌에 여러 건의 보증금을 입금하는 등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보증금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에도 그 입금액의 반환은 개찰일 이후 
공지된 환불기간내에만 가능합니다.

 다.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1) 신청자격 부적격자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

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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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본인
계약

체결시

공
통

① 계약금 납부영수증 (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낙찰금액의 10% 이상)
②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4)

개
인

①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②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법
인

① 법인대표 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계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계약체결시

① 본인 계약체결시의 공통서류 및 개인 또는 법인 구비서류
②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개인정

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4)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지배인을 제외한 직원은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공동 매수인은 매수인 전원이 각각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7. 대금납부

 가. 납부방법 : 신청자가 단기납부 또는 분할납부 중 선택가능(당첨자 발표 후)
구분 계약금(10%) 중도금ㆍ잔금(90%) 비고

단기납부

계약 시
납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80%)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10%)

할부이자
미부리

분할
납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계약일부터 1년 6개월 내 
3회 균등분할 납부 할부이자

부리 5억 원 이상
20억원미만

계약일부터 2년 내
4회 균등분할 납부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계약일부터 3년 내
6회 균등분할 납부

 

 ※ 1인이 다수필지를 계약하는 경우 총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금 : 기납부 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낙찰금액의 10% 이상 납부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와 동일)

※ 제세공과금의 부담
 1) (취득세) 분양대금 분할납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 대상이 

되어 계약금 및 할부금 납부시마다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각 대금 납부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체결 이후 대금완납일, 잔금 납부약정일 또는 토지사용 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토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공사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더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부
담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관련사항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잔금납부 약정기일이 미도래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잔금선납의 경우 포함) 토지사용시기 이전이더라도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세무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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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부이자 : 분할납부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일(소유권보존등기일 전에 토지사용승낙
을 하는 경우 토지사용 승낙일) 이후에는 분양원금에 할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합니다.

   1) (적용시점) 소유권보존등기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초일포함 이자계산)
   2) (할부이자율) 현행 연 3.5% 
     ※ 할부이자율은 시중금리 상황 등에 따라 K-water 내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상하여 각각 부리합니다.
 다. 선납할인 : 분양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

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합니다. 
   1) (적용기간) 선납일부터 납부약정일 전일까지
     ※ 단, 할부이자 부리시점(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에는 선납할

인 적용이 없습니다. 
     ※ 토지사용승낙 전에 선납금액을 납부한 후 선납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

에 토지사용승낙 등으로 할부이자 부리시점이 변경되는 때에는 할부이자 기산일
로부터 납부 약정일까지의 선납 할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선납할인율) 현행 연 5%
     ※ 선납할인율은 시중금리 상황 등에 따라 K-water 내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

며, 선납시점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라. 지연손해금 : 분양대금(할부이자 및 분양면적 정산금 포함)을 약정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그 지연원금에 대하여 지연손
해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지연손해금 부과율) 현행 연 8.5%  
     ※ 지연손해금 적용 이자율은 시중금리 상황 등에 따라 K-water 내부 규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상하여 각각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마. 잔금유예 : 잔금납부일이 도래하여도 토지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

능한 토지는 잔금 납부일을 해당 시점까지 유예합니다.

8. 면적정산,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가. 면적정산 : 분양면적은 준공 전 가분할(도상분할) 면적이므로, 구미 하이테크밸리 
조성 사업 준공 후에 지적확정측량을 하여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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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감분에 대하여 ㎡당 분양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1) ‘정산결과 분양면적이 감소한 경우 K-water는 잔금수납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면적확정

통지일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면적확정통지일에 미납 분양대금(지연손해금, 할부이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
충당순서(약정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에서부터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원금
의 순)에 따라 미납 분양대금에서 차감하여 반환하며, 초과 수납한 지연손해금 및 할부
이자도 정산하여 반환합니다.

  2) 정산결과 분양면적이 증가한 경우 "매수인"은 면적확정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
금을 K-water에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매수인이 증가한 금액을 납부하
지 않을 경우에는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분양계약서 제2조 제1
항의 연체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K-water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면적확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도금 또는 잔금의 납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당해 납기
일에 정산금을 가산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증가한 정산금에 대한 할부이자는 부리하
지 않습니다.

 나. 토지사용 승낙조건 : 토지사용승낙은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분양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하고 미납대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가능하며, 사용승낙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1)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 전기공급, 용수공급 : ’23. 5월 현재 사용 가능
    ※ 전기․통신․가스․난방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 설치기관과 인입 

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2) 토지사용 승낙이후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관리책임 및 제반 사
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하며, 토지사용으로 인한 부등침하 및 단지 
계획 정리 등은 토지 사용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3) 토지사용 승낙이후 입주자의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에 훼손이 생기거나
분양토지 내에 문제발생 및 시설물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 민원 및 민
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토지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 소유권이전 : 소유권이전은 분양대금(지연손해금, 면적정산액 및 제세공과금 포함)을 
전액 납부하고 조성사업의 준공 인가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
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시기는 조성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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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 등의 처분제한 및 계약 해제

 가. 명의변경 : 원칙적으로 허용 불가

  1)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같은법 시행령」제
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 우리공사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허용되며, 향후 정부 정책 또는 법령, 관
련 조례 등의 제‧개정 시 변경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임7. 매수인 명의
변경 업무처리 기준 참조)

  2)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전매자에게 취득
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해제 : 분양계약을 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분양용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분양대금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우리 공사에 귀속시키며, 분양자가 용지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우리 공사에서 원상회복 요청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담합,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분양받은 경우
  2) 중도금 및 잔금 등 대금납부를 약정기일 후 6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3) 분양받은 용지를 목적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 등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때
   ※ 분양계약 해지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

하며, 반환할 분양대금 중에서 공제합니다.(위약금 10%와 별도공제)

10. 유의사항

 가. 매수인(신청인)은 분양신청 전에 분양공고문, 분양신청 유의사항, 계약서 및 기타 
안내자료 등을 매입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의 
취소는 불가능하며 계약자는 신청인과 동일해야 합니다.(변경ㆍ증원ㆍ감원 불가)

 나. 분양토지 건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건축법, 해당 지자
체의 건축 관련 조례, 지구단위계획을 따라야 하고 이들 중 서로 내용이 다른 경우는 규제
가 강화된 쪽을 따라합니다. 또한, 분양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해당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으로 건축 제한사항이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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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등에 따라야 하오니 매수 전 건축 규제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환경․재해․인구 등)의 협의내

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산업단지계획 승인조건, 에너지사용계획상 이행조
건, 건축 관련법규 및 지자체 조례(개정내용 포함)등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
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각 토지별 진출입 불허구간, 
도로면과의 단차, 전기시설 설치위치 등 설계 관련 부분 등에 대해서는 K-water 구미사
업단에 비치한 개발계획 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각종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자료
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문의사항은 K-water 구미사업단 공사부(054-479-4256~8)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라. 향후, 매도자인 K-water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의 개정,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사용에 제한, 진출입로 불허구간 등 
설계사항의 변경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 중에 제 영향평
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사업기간 및 분양토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업종별 배치계획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가능시기, 기반시설이용 등이 연기되거나 제
한될 수 있습니다.

 바. 매수인(신청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잔류허용 
침하량, 공사계획평면도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 및 사업지구 내ㆍ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사. 건축허가 등 분양된 토지 내의 행위는 분양받은 입주자가 관련법규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행정 처리를 해야 하며, 건축공사, 각종 분기시설(상수, 오수, 우수) 설치, 
진출입용 임시 가설도로(미포장) 및 진출입로 개설 등의 공사계획과 공사 중 환
경피해저감대책, 교통처리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에 K-water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 훼
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아. 가로등, 공원 등, 지상경사로, 전기공급시설, 정압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등 공공
시설물은 공익시설임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공공시설물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매수 전 이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의 공사 완공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의 운영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기․통신․가스․난방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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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설 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사유로 지
상전력기기 등 시설 이전 시 그 공사비는 이전을 요청한 자가 부담합니다. (건축허가 신
청시 토지 내 상수인입 및 오수, 우수처리계획은 K-water에서 설치(계획)한 간선시설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공사 준공 전 건축공사 시 건축에 필요한 진입로, 
상수, 오수, 우수, 전기 등 임시시설은 건축주가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자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카. 동 분양(입주) 안내서는 재분양 공고 전까지 유효합니다.

분양 문의 ㆍK-water 구미사업단 판매보상부 ☎ (054) 479-4216~19
  * 주소 : 경북 구미시 첨단기업 1로 5(옥계동) 

공사 문의 ㆍK-water 구미사업단 공사부 ☎ (054) 479-4256~8

온라인청약시스템 장애 ㆍ(온라인)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http://land.kwater.or.kr
ㆍK-water 정보기술지원실  ☎ (042) 629-2059

2023. 5. 23.

K-water 구미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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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분양토지 세부내역   

□ 단독주택(점포겸용)

번호 분양지번 가구번호 면적(㎡) 분양단가(㎡/원) 예정금액(원)
1 023-02-0003 단독3-2-②-3 285 533,000 151,905,000 
2 024-09-0004 단독3-3-⑨-4 271 518,000 140,378,000 
3 025-01-0006 단독3-4-①-6 240 518,000 124,320,000 
4 025-02-0001 단독3-4-②-1 257 513,000 131,841,000 
5 025-02-0002 단독3-4-②-2 257 510,500 131,198,500 
6 025-02-0005 단독3-4-②-5 257 510,500 131,198,500 
7 025-03-0002 단독3-4-③-2 268 510,500 136,814,000 
8 025-03-0005 단독3-4-③-5 254 528,500 134,239,000 
9 025-03-0006 단독3-4-③-6 269 510,500 137,324,500 
10 025-03-0007 단독3-4-③-7 269 510,500 137,324,500 

□ 근린생활시설

번호 분양지번 가구번호 면적(㎡) 분양단가(㎡/원) 예정금액(원)
1 027-01-0001 근생2-①-1 649 1,371,000 889,779,000 
2 027-01-0002 근생2-①-2 685 1,266,000 867,210,000 
3 027-05-0001 근생2-⑤-1 574 1,266,000 726,684,000 
4 027-05-0002 근생2-⑤-2 600 1,247,000 748,200,000 
5 027-05-0003 근생2-⑤-3 561 1,266,000 710,226,000 
6 027-02-0001 근생2-②-1 743 1,266,000 940,638,000 
7 027-03-0001 근생2-③-1 666 1,371,000 913,086,000 
8 027-04-0001 근생2-④-1 547 1,266,000 692,502,000 
9 027-04-0002 근생2-④-2 545 1,247,000 679,615,000 
10 027-04-0003 근생2-④-3 545 1,247,000 679,615,000 
11 027-04-0004 근생2-④-4 545 1,247,000 679,615,000 
12 027-04-0005 근생2-④-5 545 1,247,000 679,6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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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지

번호 분양지번 가구번호 면적(㎡) 분양단가(㎡/원) 예정금액(원)
1 022-01-0001 상3-①-1 1,829 1,706,000 3,120,274,000 
2 022-01-0002 상3-①-2 1,959 1,753,500 3,435,106,500 
3 022-01-0003 상3-①-3 924 1,728,500 1,597,134,000 
4 022-02-0001 상3-②-1 1,105 1,535,500 1,696,727,500
5 022-02-0002 상3-②-2 1,189 1,505,500 1,790,039,500 
6 022-03-0001 상3-③-1 1,359 1,473,500 2,002,486,500 
7 022-03-0002 상3-③-2 900 1,445,000 1,300,500,000 
8 022-03-0003 상3-③-3 900 1,445,000 1,300,500,000 
9 022-03-0004 상3-③-4 1,389 1,473,500 2,046,691,500 
10 022-04-0001 상3-④-1 1,352 1,473,500 1,992,172,000 
11 022-04-0002 상3-④-2 1,425 1,459,500 2,079,787,500 
12 022-05-0002 상3-⑤-2 1,193 1,466,500 1,749,534,500 
13 022-06-0001 상3-⑥-1 1,325 1,459,500 1,933,837,500 
14 022-06-0002 상3-⑥-2 1,424 1,459,500 2,078,328,000 
15 022-07-0001 상3-⑦-1 1,059 1,546,500 1,637,743,500 
16 022-07-0002 상3-⑦-2 1,000 1,538,000 1,538,000,000 
17 022-07-0003 상3-⑦-3 1,000 1,538,000 1,538,000,000 
18 022-08-0001 상3-⑧-1 1,323 1,737,000 2,298,051,000 
19 022-08-0002 상3-⑧-2 1,320 1,728,500 2,281,620,000 
20 022-08-0003 상3-⑧-3 1,602 1,601,000 2,564,802,000 
21 022-09-0001 상3-⑨-1 1,301 1,753,500 2,281,303,500 
22 022-09-0002 상3-⑨-2 1,351 1,737,000 2,346,6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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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시설용지

번호 분양지번 가구번호 면적(㎡) 분양단가(㎡/원) 예정금액(원)
1 010-01-0001 지원3-①-1 1,994 759,000 1,513,446,000 
2 010-01-0002 지원3-①-2 1,994 766,500 1,528,401,000 
3 010-02-0003 지원3-②-3 2,000 791,500 1,583,000,000 
4 010-02-0004 지원3-②-4 1,162 662,500  769,825,000 
5 010-03-0001 지원3-③-1 1,456 703,500 1,024,296,000 
6 010-03-0002 지원3-③-2 1,569 656,000 1,029,264,000 
7 010-03-0003 지원3-③-3 1,641 743,500 1,220,083,500 
8 010-04-0001 지원3-④-1 2,085 682,500 1,423,012,500 
9 010-04-0002 지원3-④-2 2,084 743,000 1,548,412,000 
10 010-05-0001 지원3-⑤-1 1,900 780,500 1,482,950,000 
11 010-05-0002 지원3-⑤-2 1,947 800,000 1,557,600,000 
12 010-05-0003 지원3-⑤-3 1,946 800,000 1,556,800,000 
13 010-05-0004 지원3-⑤-4 1,944 815,500 1,585,332,000 
14 010-06-0001 지원3-⑥-1 1,994 751,000 1,497,494,000 
15 010-06-0002 지원3-⑥-2 1,994 759,000 1,513,446,000 

□ 주유소

번호 분양지번 가구번호 면적(㎡) 분양단가(㎡/원) 예정금액(원)
주유2 010-02-0005 주유2 1,162 863,500 1,003,387,000
주유3 022-11-0001 주유3 750 1,430,000 1,072,500,000
주유4 007-01-0002 주유4 3,000 447,000 1,341,000,000

□ 주차장

번호 분양지번 가구번호 면적(㎡) 분양단가(㎡/원) 예정금액(원)
주1 025-08-0001 주1 1,410 448,500 632,385,000 
주2 024-10-0001 주2 2,048 424,000 868,352,000 
주3 023-06-0001 주3 1,111 448,500 498,283,500 
주4 022-10-0001 주4 2,381 1,045,000 2,488,145,000 
주5 010-06-0003 주5 3,085 576,000 1,776,960,000 
주6 010-01-0003 주6 3,085 576,000 1,776,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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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분양토지 위치도   
□ 전체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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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위치도_단독주택(점포겸용)/주차장1~3

□ 세부위치도_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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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위치도_상업용지/주차장4/주유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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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위치도_지원시설용지/주차장5~6/주유소2

□ 세부위치도_주유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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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분양토지 건축 및 허용용도 관련 내역

1.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구분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R3(이주자택지)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2.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3.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다목, 바목, 사목, 자목, 카목, 하목
∙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점포주택일 경우, 1층 이하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연면적(지하층포함) 
40%를 초과 할 수 없음(지하2층 이하는 기계실 및 주차용도에 한한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최고층수 3층
해당블럭 단독3-1 ~ 단독3-4

2. 근린생활시설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SR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2.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

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또는「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유치원, 보육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금지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4층
해당블럭 근생1, 근생3, 근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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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용지

구분 상업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C2 C3

허용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일반
상업지역에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단, 종교집회장의 경우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일반
상업지역에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단, 종교집회장의 경우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1. 제15호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불허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상복합,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옥외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 마권전화투표소 등 사행성 용도, 위락시설중 투
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서설(주유소는 허용),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은 허용), 위락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600% 이하

최고층수 10층 10층
해당블록 상3-①,②,④~⑨ 상3-③

4. 지원시설용지

구 분 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SF2

허용
용도

ㆍ「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원 제외) 
  2.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 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
  3.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단, 동‧식물원 제외)
  4.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5. 제10호 교육연구시설
  6. 제11호 노유자시설
  7. 제14호 업무시설 
  8.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9.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전신전화국

불허
용도 ㆍ허용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300%

최고층수 5층
해당블럭 지원1 ∼ 지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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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유소

구 분 주유소용지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의 주유소(기
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
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시설   

∙ 부대시설에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소
매점,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의 수리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00%이하

최고층수 5
해당블럭 주유1 ~ 주유4

6. 주차장

구분 주차장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제1,2
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포함)

불허
용도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80%이하
용적률 240% 이하 600% 이하 300%이하

최고층수 3층 10층 5층
해당블럭 주1∼주3, 주4 주5~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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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필수적인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토지분양계약 체결, 매수인 명의변경 및 소유권 이전에 있어 계약

상대방, 계약체결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개인정보확인 및 국가,

지자체에 대해 분양정보 제공시 필요

2. 수집ㆍ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단,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는 분양현황에 대한 정보,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됨

4.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고유번호)

- 상기 내용에 따른 본인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단, 고유식별정보는 분양계약 체결시에 한하여 수집·이용함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시에는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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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토지매입신청유의서

제1조(목적) 이 매입신청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는 한국수자원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온라인청약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

을 통해 공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추첨 및 입찰에 참가하는 고객이 유

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효력) 이 유의서는 토지매매계약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므

로 동내용을 숙지하시어 매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온라인청약시스템”이란 인터넷을 통해 공사 토지의 분양을 위한 추

첨․입찰 업무 및 고객에게 토지분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

의 전자토지거래시스템을 말합니다.

2. “고객”이란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

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시스템 이용을 위해 회원등록 절차(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약관 동의 등)를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회원은 시

스템을 통해 공사 토지분양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등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매입신청”이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

자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시스템을 통해 공사

가 분양하는 토지의 추첨 및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목적토지 현황 및 관계법령의 확인) 매입신청을 하시는 고객

은 매입대상토지의 현물에 관한 제반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지정용도

사용의무 및 기타 토지사용에 관한 제한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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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관계사항의 숙지) 매입신청 고객은 매입신청유의서, 분양공고

에 명시한 사항,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하는 것으로 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6조(공인인증서발급 등) ① 매입신청 고객은 전자서명법 제4조에

의해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한 공인인증

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매입신청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전

자서명법에 의해 토지매입신청서(추첨․입찰) 및 전자입찰서에 기명날

인한 것으로 보며, 분양공고․매입신청유의서의 내용을 완전 숙지 및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신청예약금) ① 매입을 신청하는 때에는 분양공고에서 명시한

신청예약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신청예약금은 매매계약체결시 이를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하며 당첨 및 낙찰되지 못한 고객의 신청예약금은 분양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매입신청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반환되며, 이에 대

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신청예약금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명의(공동명의신청시에는 대표

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예약금의 납부방법은 매입신청 접수시 각 신청자별로 가상계

좌가 부여되며, 이 가상계좌에 신청예약금을 입금하시면 되고 인터넷

뱅킹, 폰뱅킹, 타행입금이 가능합니다.

⑤ 분양공고․매입신청유의서 등 공사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와 제출 서류 및 신청자격이 허위 또는 미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가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당첨 및 낙찰을 무효로 하고 신청

예약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이후에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일방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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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당첨자 및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신청예약금은 공사에 귀속합

니다.

제8조(참가방법) ① 공사 홈페이지의 온라인청약시스템(land.kwater.or.kr)을

통한 인터넷으로 신청접수받으며 분양공고에서 지정한 기간에 신청서

접수와 신청예약금 납부 및 전자입찰서가 공사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도달함으로써 매입신청 참가가 완료되며 고객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

을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매입신청은 분양대상토지에 대하여 필지를 지정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필지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예약금을

각 필지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각 필지별 신청예약금을 합하여 1필

지에 응찰할 수 없습니다.)

③ 신청은 1필지에 1인 또는 수인이 공동으로 신청가능하며 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참여할 대표자 1인을 선정하고 시스템을 통하

여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분양

일정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안내해 드

립니다.

⑤ 공사 시스템의 장애가 아닌 참가자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서비스

업체의 장애, 시스템 장애등의 사유로 신청서등이 정상적으로 제출되

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신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⑥ 공사는 시스템의 자체적인 장애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의 분양연기, 정정, 취

소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합니다.

제9조(추첨분양) ① 추첨제 분양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를 분양하는 경

우 그 추첨은 공개하여 이를 실시합니다.

② 분양공고 결과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추첨 없이 그 신청자를 분양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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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첨은 전산처리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④ 매입신청자중 분양우선순위가 있을 때에는 분양우선순위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실시합니다.

제10조(입찰) ① 입찰은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실시하며 1인 이

상의 입찰로 성립합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고객은 분양공고에서 지정한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시스템이 안내하는 바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투찰)하여야 합니다.

③ 공사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가 접수된 경우 정당한 권한

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④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아라비아 숫자

를 사용해야 합니다.

⑤ 입찰참가자가 일단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이를 교환, 변경 또는 취

소하지 못합니다.

제11조(개찰 및 낙찰자 결정) ① 개찰은 시스템을 통하여 지정된 일

시에 집행하되,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찰일시와 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입찰참가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찰에 참관하실 수 있으며, 이 경

우 개찰 참관자에게 신분증 및 위임장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필지별 분양예정가격 이상인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한 추첨으로 그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12조(계약의 체결) ① 당첨자 및 낙찰자는 그 당첨일 및 낙찰일로

부터 시스템에서 안내해드린 기한 내에 아래별표(※)의 서류를 구비

하여 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계약양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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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각각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됩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 계약보증금(신청예약금을 포함하여 분양금액의 10%)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및 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또는 사용인감계)

- 대리의 경우 본인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본인인장,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제13조(대금지급) ① 분양토지의 매매대금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당

해 지방소재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이를 납부합니다.

②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매 할부원금 납부약정일

마다 미납액에 대하여 소정의 할부이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부이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일로부터 이를 기산합니다.

1. 소유권보존등기일 후에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다

만, 계약체결일에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토지사용이 불가능한 경

우 토지사용가능일

2. 소유권보존등기일 전에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

일.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일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토

지사용승낙일

③ 제2항의 할부이자율 및 그 부리시점은 분양안내서 또는 담당자 문

의 등으로 신청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여 두어야 합니다.

④ 제2항의 할부이자율은 공사가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

동에 따라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매수인에게 통지

하며, 이 경우 그 할부이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제14조(주의사항)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신청은

무효로 합니다.

1. 분양공고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매입신청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신청



- 27 -

2. 분양공고에서 정한 일시까지 신청예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

3.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대하여 2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

4. 기타 분양공고 및 유의서 등에서 제시한 조건에 위반된 신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당첨을 무효로 합니다.

1. 매입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에 참여한 경우

3. 기타 분양공고 및 유의서 등에서 제시된 조건에 위반된 신청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2. 동일인이 1필지에 2이상의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3. 입찰금액에 대비하여 입찰보증금이 미달한 경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한자의 입찰

5. 기타 분양공고 및 유의서 등에서 제시된 조건에 위반된 경우



- 28 -

붙임 6   표준 토지분양계약서

표준 토지 분양 계약서(안)
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또는 가지번) 지정용도 지목 면적(㎡) 비고

위 표시의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 ○○○(이하 “매수

인”이라 한다)과 매도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

이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금액 및 대금납부방법) ① “매도인”은 대상토지를 다음 표의 분양금

액으로 “매수인”에게 분양하며, “매수인”은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다음 표의 납

부방법에 따라 “매도인”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분양금액 금원정( )

대금납부방법

구 분 납 부
약정일 약정 금액 미납잔여금액

계약보증금
1회할부금
2회할부금

·
잔금

납부계좌 ◯◯은행 : ◯◯◯-◯◯-◯◯◯◯, 예금주 : 한국수자원공사

※ 단기수납 또는 무이자분할수납인 경우 위 표에 “할부이자ㆍ납부할금액” 란은 기재 안함

② “매수인”은 제1항에 따른 납부방법이 할부이자 부리 분할납부인 경우 매

회 할부금을 납부약정일마다 납부하지 않은 미납잔여금액에 대하여 연(3.5 )%

의 할부이자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예시 : 할부이자 = 미납잔여금액 × 할부이자율(연 %) × 할부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③ 제2항에 따른 할부이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하되, 제4항에 따라 잔

금이 유예된 경우 그 기간은 할부일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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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성사업 준공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 조성사업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

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중 빠른 날

④ “매도인”은 제1항 표에 따른 잔금 납부약정일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에게 잔금납부약정일 1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변경

납기일을 통지함으로써 잔금 납부를 유예한다.

⑤ 납부약정일별 분양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원금 순

이며, 2회차 이상 연체되는 경우 납부약정일이 먼저 도래한 분양대금부터 위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한다. 중도금 및 잔금이 연체된 단기수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매도인”은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는 “매도인”이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현행 5%). 다만, 할부이자를 부리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중 빠른 날 이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분양대금을 미리 납부하여 할인한 후, 그 분양대금의 납부약

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사용을 승낙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약정일까지 할인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산한다.

1. 분양대금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한 경우 : 토지사용승낙

일에 정산

2. 분양대금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소유권보존등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최초 납부약정일에 정산

⑧ “매도인”은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2항의 적용이율

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매수인”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이 경우 그 할

부이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다.

제2조(지연손해금) ① “매수인”은 제1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분양대금(할부이자

및 분양면적 정산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약정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 그 지연원금에 대하여 연 (8.5)%의 지연손

해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매도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지연손

해금율을 증감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매수인”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

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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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상토지의 사용) ① “매수인”은 대상토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

여야 한다.

1. 지정용도

2. 각종 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3.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나 조례

4.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 법규나 조례 등

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

② “매수인”은 “매도인”이 정하는 토지사용가능시기( 년 월) 이후 분양대금

을 완납하거나 분양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하고 미납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

는 보증보험기관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 등”이라 한다)을 제

출한 경우 토지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토지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낙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 준공인가

전 토지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 및 준공인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1. 피보증인의 명의가 “매도인”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미납대금의 100분의 110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보험증권 등의 제출일부터 미납대금의 납부기한 경과 후

60일 이상일 것

4.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매수인”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

을 보증하는 것일 것

5. 이행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

구하고 “매도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6. 기타 “매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물의 착공 이전에 “매도인”(또는 매도인이 지정하는 현장 〇〇

〇(단)장)으로부터 정확한 위치에 관하여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미납 분양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토지사용을 승낙한 경우로서 “매수인”이

납부하지 않은 잔여대금을 납부약정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

은 제2항의 담보물에 대하여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⑤ 토지사용승낙 이후 대상토지 내에서 토지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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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적정산) ① 조성사업 준공전에 가분할(도상분할)면적으로 계약체결한

토지로서 지적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

여 이 계약체결 당시의 ㎡당 분양가격(또는 가격정산 시 정산한 가격)으로 정

산한다.

② “매도인”은 지적확정측량 실시결과 분양면적이 감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산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초과수납한 할부이자 및 지연

손해금도 정산한다.

1. 초과수납한 분양대금은 실제 수납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초과수납기간)

에 면적확정통지일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

여 반환한다.

2. 면적확정통지일 현재 미납 잔여금액(지연손해금 및 할부이자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조제5항의 변제충당순서에 따라 미납 잔여금액에서 차감

한다.

③ “매수인”은 지적확정측량 실시결과 분양면적이 증가된 경우 면적확정통지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금을 “매도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

금에 대한 할부이자는 부리하지 아니한다.

④ “매도인”은 면적확정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도금 또는 잔금의 납부

약정일이 도래하는 경우 해당 납부약정일의 할부금에 제3항에 따른 정산금을

가산하여 수납할 수 있다.

제5조(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 조성사업 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매수인”은 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또

는 그 밖에 불이익을 수용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

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매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시기 지연 결정일 이후의 할부금에 대한 수납기

간을 지연기간에 상응하는 정도로 연장하기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 항

만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4. 문화재발굴, 관련 부처와의 협의 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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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

이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제6조(소유권이전)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분양대금(지연손해금, 정산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에는 조성사업 준공인가를 받아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

을 이전하기로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

공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건축을 위한 토지경계 측량비는 “매수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그 밖에 조성사업 미

준공, 지적공부 미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절차가 지연될 경

우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지체보상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7조(기한이익의 상실) “매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제1조의 분할수납기간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잔여대

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매수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

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때

제8조(계약의 해제) ① “매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거짓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대상토지를 분양받았을 때

2. “매수인”이 제6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 완료 전에 대상토지를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

하여 “매도인”이 각 회차당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3회 이상 연속

하여 납부를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매수인”의 책임질 사유로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 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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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 전에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2. 토지사용가능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된 때. 다만,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

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상토지의 위치 또는 용도가 변경된 때

4. 제4조에 따른 면적정산 결과 분양면적이 100분의 15 이상 증감된 때

③ “매수인”과 “매도인”은 이 계약체결 후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이 계약의 이행이 상당기

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④ “매도인”과 “매수인”은 할부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등 계약의 이행에 착수

한 후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⑤ “매도인”은 이 계약이 해제된 때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지연손해금

을 포함하며,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약금을 제외한다)에 각 대금 수령

일로부터 반환일까지 해제일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

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

산하여 “매수인”에게 환급한다.

⑥ “매수인”은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즉시 대상토지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

의 원상태로 회복하기로 하며, “매수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경우 “매도

인”이 대집행 또는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제9조(위약금) ① “매도인”은 제8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이 계약

이 해제된 때에는 위약금으로 분양금액의 100분의 10 해당액을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② “매도인”은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

는 위약금으로 분양금액의 100분의 10 해당액을 위약금으로 “매수인”에게 지

급한다.

제10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등 이 계

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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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도인”은 제1조제3항에 따른 할부이자 기산일이 확정될 경우에는 즉시

“매수인”에게 할부이자 기산일 및 할부이자 금액을 통지한다.

③ “매수인”은 이 계약체결 이후 성명, 명칭 또는 주소나 사무실의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

부등본 첨부)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전단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의 해제 통고, 미확정 대금납부일, 미확정 할부이자

기산일 및 할부금액의 확정통지 등을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일로부터

15일 후에 매수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 “매수인”이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매수

인”이 부담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1조(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①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해당일 중 빠른

날 이후 분양토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이 “매도인”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

라 하더라도 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

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기일까지 해당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하

며, 이를 지체할 경우 공과금 지체상금률에 상응하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

로 한다.

1. 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 그 잔금납부일

2. 제1조에서 정한 잔금납부 약정일(제1조제4항에 따라 잔금납부가 유예된 경

우 그 변경 납기일)

3. “매수인”이 분양대금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

우 그 토지사용승낙일

② “매수인”은 소유권이전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이 부과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제세공과금 부과액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도

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부과된 제세공과금으로 정산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매도인”은 도시계획 또는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이나 제한이 있는 경우 분양토지의 면적, 형태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매수

인”은 이의 조정 및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양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매수인”은 분양대금 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까지 대상토

지와 관련된 오수 및 상수도 연결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매수

인”이 분양대금 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연결시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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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결시설을 전단에 따라 확인하고 인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반시설 준

공 전 대금완납 또는 토지사용으로 연결시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

은 “매도인”의 당시 설계서로 연결시설을 확인하고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여 결정하

는 법원으로 하며,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한다.

④ 이 계약체결 건 토지의 공고문 및 매입신청유의서는 이 계약문서를 보완하

는 효력을 가진다.

⑤ 이 계약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

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3조 (특약사항) “매수인”과 “매도인”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별약정사항에 대하여 이 계약서의 부속으로 별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특약사항

ㅇ “이 분양용지는 조성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조성사업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변경, 문
화재 시ㆍ발굴조사,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ㆍ실시계획의 변경과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지
적공부미정리 및 “매도인”의 사정 등에 의해 추정 토지사용시기, 준공시기, 잔금완
납시기 등이 6개월 이상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서면으
로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ㅇ “매수인”은 대상토지와 인접도로면과의 단차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계약이
체결된 것을 확인하며,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 및 건축폐기물은 “매수인”이 처리
하여야 하며 “매도인”에게 별도의 사토장을 요구할 수 없다.

ㅇ “매수인”의 추가의무
① 분양토지는 성토 및 절토하여 개발한 토지로서 별도의 지반조사 및 건축물 기초

(파일기초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적정한 기초공사로 발생되는 문제(구
조물 균열, 구조물 침하 등)는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다.

② “매수인”은 공급설비(전기통신) 지중화 계획에 따라 간선시설로부터 지중화 인입
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의 부담으로 인입시설을 지중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③ “매수인”은 건축물 신축 시 “매도인”이 설치한 하수연결관로 이외의 관로를 추가
로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청(사업준공전은 사업시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오접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매수인”은 토지 사용시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각종 인․허가내용
및 승인조건,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인구 등)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상 이행
조건,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열람․확인․준수하여
야 하며, 규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⑤ “매수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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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과 “매도인” 은 이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설명ㆍ숙지하였

으며, 이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한 후 1통씩 보관한다.

1) 분양대금 분할납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 대상

이 되어 계약금 및 할부금 납부시점부터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조성사업의 준공인가일 전이더라도 토지사용 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이 취득일로 간주되어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

합니다.

3) 취득세는 취득한 날 또는 잔금납부한 날(단, 연부취득의 경우는 대금납부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에 자진 납부하셔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완

납일(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지적정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세무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관청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에서 부과하는 가산세 등

의 책임은 매수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수인 본인은 위 취득세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인)

2023 년 월 일

“매수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매도인”

주 소 : 경북 구미시 첨단기업1로 5 옥계동 (전화번호 : 054-479-4216~8)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장(인)



- 37 -

붙임 7  매수인 명의변경 업무처리 기준

「매수인 명의변경 업무처리기준」

□ K-water가 공급하는 용지에 대한 명의변경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한 바에 따른다.

□ 분양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단, K-water로부터 최초로 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한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
하여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용지의 경우. 단, K-water로부터 최초로 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한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
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용지의 경우

4.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사업지구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용지의 경우
(2005년12월31일 이전에 최초의 개발계획승인이 신청된 사업지구에서 공급하는 용
지로 한정한다). 단, K-water로부터 최초로 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한한다.

6.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7.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용지를 최초 공급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설립되는 회사가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급받을 당시에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공용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단, K-water로부터 최초로 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한한다.

8.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해당 용지의 개발 또는 분양
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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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명의변경 업무처리기준」
8의2.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자와 해당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해당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K-water로부터 공급받은 가격(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단, 단독 및 공동주택건설용지는 제외)

9의2.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K-water로부터 공급받은 가격(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납부일이 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

  나.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근무ㆍ생업ㆍ취학ㆍ
결혼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마.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바. 공급받은 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

  아.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10.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11. 기타 관계 법령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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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명의변경 업무처리기준」

□ 상기 명의변경 가능토지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한다.

1. 중도금 또는 잔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승낙 할 수 없다.
   단, 신계약자 또는 구계약자가 연체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을 완납하는 조건

부로 승낙할 수 있다.
2. 명의변경 신청일 현재, 분양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순차등기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 잔금납부일 이후에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ㆍ구계약자에게 제세공과금 

및 순차등기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3. 매수인이 금융기관 대출추천을 받은 경우 및 토지사용을 승낙한 토지의 경우에는 
신계약자가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다. 

  ※ 사용승낙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주를 신계약자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에서 해당 토지의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5. 최초 공급받은 가격 이상으로 전매한 용지를 취득하고 명의변경한 자가 상기 제9호 
또는 제9의2호로 명의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 K-water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 전매에 한해 매수인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